                                                                                     중문보기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의 외국투자자에 대한 양도관련 통지문
2002.11. 1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1. 상장회사의 국유주와 법인주를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국가경제의 안정과 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2) 국유경제배치의 전략적조정과 국가산업정책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유자본 합리적 배치와 공평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3) 공개,공정,공평 원칙을 준수하고 주주 특히 소액주주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4) 중,장기투자를 유치하고 단기투자를 방지하며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2. 외국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 양도는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에서 정한 바에 부합해야 한다. 

외상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산업의 경우 국유주와 법인주를 양도하지 못한다. 중국측의 기업지배권 혹은 상대적  지배권이 규정된 경우, 양도 후 중국측의 해당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3. 상장회사의 국유주와 법인주를 인수하는 외국투자자는 우수한 경영관리능력과 자금력이 있어야 하고 재무상태와 신용도가 양호하며 상장회사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국유주와 법인주 양도는 공개입찰방식(경매)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4. 외국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 양도가 국가산업정책과 기업구조조정에 관련될 경우, 국가경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국유주식권리와  관련될 경우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중대한 사항일 경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의 외국인에 대한 양도는 중국 증권감독 관리위원회가 정한 상장기업 인수합병, 정보공개(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관련부서는 허가 없이 임의로 외국인에게 상장기업의 국유주와 법인주를 양도할 수 없다.

5. 양도 당사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재정부의 비준문건과 외국인의 결제대금 지급증명  그리고 관련법률 등에 의거하여, 증권등록결산기관에서 주식권리 양도의 잘차을 진행하고 공상행정관리 부문에 주주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한다. 양도대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증권등록결산기관과 공상행정관리 부문은 관련 변경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6. 양도 당사자는 주주명의개서 이전에 외환관리부문을 통해 외자외환을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이 주권을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주주명의개서 이전에 외환관리부문에  외자외환을 변경해야 한다.
7. 외국인은 자유태환 화폐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 중국 내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외환관리부문 심사를 거쳐, 인민폐 투자소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는 대금완납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을 재양도할 수 있다.
8. 국유주와 법인주의 양도를 통해 얻은 외화수입은 규정된 기한 내에 양도비준문건과 함께 외환관리 부문에 보고한 후, 비준을 거쳐 환전한다.

   외국인은 국유주, 법인주를 인수한 후 얻은, 배당소득, 주권재양도 수입, 상장기업의 청산 후 분배받은 자금 등을 외환관리부문심사를 거친 후 관련법률에 따라 외화로 환전하여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9. 외국투자자에 국유주나 법인주를 양도한 상장기업은 외상투자회사 대우를 향유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국유주 양도를 통해 획득한 수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 혹은 사용한다.

10. 본 규정은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关于向外商转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有关问题的通知

2002年11月4日

　　为引进国外先进管理经验、技术和资金，加快经济结构调整步伐，改善上市公司法人治理结构，提高国际竞争力，保护投资者的合法权益，促进证券市场健康发展，经国务院同意，现就向外商转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问题通知如下：

　　一、向外商转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应当遵循以下原则：

　　(一)遵守国家法律法规，维护国家经济安全和社会公共利益，防止国有资产流失，保持社会稳定；

　　(二)符合国有经济布局战略性调整和国家产业政策的要求，促进国有资本优化配置和公平竞争；

　　(三)坚持公开、公正、公平的原则，维护股东特别是中小股东的合法权益；

　　(四)吸引中长期投资，防止短期炒作，维护证券市场秩序。

　　二、向外商转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应当符合《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的要求。凡禁止外商投资的，其国有股和法人股不得向外商转让；必须由中方控股或相对控股的，转让后应保持中方控股或相对控股地位。

　　三、受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的外商，应当具有较强的经营管理能力和资金实力、较好的财务状况和信誉，具有改善上市公司治理结构和促进上市公司持续发展的能力。

　　向外商转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原则上采取公开竞价方式。

　　四、向外商转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涉及产业政策和企业改组的，由国家经贸委负责审核；涉及国有股权管理的，由财政部负责审核；重大事项报国务院批准。向外商转让国有股和法人股必须符合中国证监会关于上市公司收购、信息披露等规定。

　　任何地方、部门不得擅自批准向外商转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

　　五、转让当事人应当凭国家经贸委、财政部的转让核准文件、外商付款凭证等，依法向证券登记结算机构办理股权过户登记手续，向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股东变更登记手续。转让价款支付完毕之前，证券登记结算机构和工商行政管理部门不得办理过户和变更登记手续。

　　六、向外商转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转让当事人应当在股权过户前到外汇管理部门进行外资外汇登记；涉及外商股权再转让的，应当在股权过户前到外汇管理部门变更外资外汇登记。

　　七、外商应当以自由兑换货币支付转让价款。已在中国境内投资的外商，经外汇管理部门审核后，也可用投资所得人民币利润支付。外商在付清全部转让价款十二个月后，可再转让其所购股份。

　　八、转让国有股和法人股的外汇收入，转让方应当在规定期限内，凭转让核准文件报外汇管理部门批准后结汇。

　　外商受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后，从上市公司分得的净利润、股权再转让获得的收入、上市公司终止清算后分得的资金，经外汇管理部门审核后，可以依法购汇汇往境外。

　　九、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向外商转让后，上市公司仍然执行原有关政策，不享受外商投资企业待遇。

　　转让国有股的收入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处置和使用。

　　十、向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的投资者转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适用本通知规定。
